
1. 사업장 정보

관할 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사업장명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제3터미널

사업장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81 직원수 20 명

유해화학물질 취급물질

(톨루엔 등 21종)

톨루엔,벤젠,자일렌,메틸알코올,메틸에틸케톤,
1,2-디클로로에탄,아세트산에틸,디메틸포름아미드,
이소프렌,사이클로헥산,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에피클로로히드린,가성소다,
알켄,쿠멘,메틸사이클로헥산,디사이클로펜타디엔,
1,3-부타디엔,1-옥텐

담당자

(연락처)
김성대

(010,4942.0040)

2.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비상 시)

가동중지 권한자 운영팀장(단,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가장 가까운 작업자가 선 조치 후 운영팀장에게 보고)

가동중지 가능 설정 구역 저장시설, 출하시설, 선박접안시설, 이송배관

No 절차방법(도식화) 설명

1 근무자는 긴급 상황 시, 작업 중지

2 누출 화물 처리 및 출입 통제

3 운영팀장 및 안전환경팀장에 보고

4 출하실 직원은 전 직원에게 연락

5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6 안전환경팀장 관계기관 신고

7 안전환경팀 방제장비(방제선) 요청

8 안전환경팀 및 운영팀 원인 파악

9 필요 시, 상황실 설치

10 절차에 따라 신속 조치 후 재개

3. 자동·수동 차단 시스템

자동 

차단 

시스템

① Emergency 상황 감지(액위 이상 시, 설비 긴급차단밸브(Interock) 작동, 가스감지기 알람 신호) → 
② Interock에 의한 자동 차단 명령 → ③ 해당 설비 자동 차단(밸브 자동 폐쇄) → ④ 안전 확보 조치(PSV, 파열판 
및 Flame arrester, Brether valve 등) → ⑤ 사업장 내 경보 및 상황 전파 → ⑥ 2차 사고 확대 방지 → ⑦소방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유지 및 비상발전기 가동 → ⑧ 상황 완료 후 사고조사팀 구성하여 현장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강구 → ⑨ 복구 및 재가동   

수동 

차단

 시스템

① Emergency 상황 감지(누출, 화재, 폭발 및 현장근무자 또는 고정식 가스감지기, CCTV 인지) → ② 현장근무자 즉
시 작업 중단 후, 출하실 보고(관련 설비 비상운전정지, 밸브 차단) → ③ 차량 입출하 펌프 비상운전정지 및 위험물
질 제거 등 운전 통제 → ④ 공정 내 모든 탱크로리 철수 조치 → ⑤ VCU 소각장치 가동 정지 및 LPG 공급배관 차
단 → ⑥ 그 외 공정 배관 밸브 차단하여 2차 사고확대 방지 → ⑦소방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유지 및 비상발전
기 가동 → ⑧ 상황 완료 후 사고조사팀 구성하여 현장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강구 → ⑨ 복구 및 재가동

3. 단계별 내·외부 확산차단 또는 방지대책

  3-1. 누출 봉쇄 대책

    <독성누출사고>

    1. 가스감지기 알람 작동.

    2. 누출이 되고 있는 탱크 및 설비의 밸브를 차단.(탱크작업자)

    3. 방유제 차단밸브를 차단.(탱크작업자)

    4. 외부 확산 방지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3,4형식 내화학복,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등) 및 현장에 비치된 비상방제함

      물품 활용.

    5. 누출 유면에 포소화약제로 덮어 유증기의 발생을 억제(방제인력 전원)

    6. 우수로 유면의 양 끝에 모래주머니 및 흡착포 설치.

    7. 공유수면으로 확산될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

    8. 방유제 내부에 누출된 화물에 대해서 바큠카로 회수.

   
   <화재폭발사고>

   1. 가스감지기 알람 작동

   2. 화재탱크 포소화설비 작동(출하실 작업자)

   3. 누출이 되고 있는 탱크 및 설비의 밸브를 차단(탱크작업자)

   4. 방유제 차단밸브를 차단(탱크작업자)

   5. 외부 확산 방지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3,4형식 내화학복,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등) 및 현장에 비치된 비상방제함

      물품 활용.

   6. 화재탱크 및 주변탱크 WATER SPRAY 작동(출하실 작업자)

   7. 누출 유면에 포소화약제로 덮어 유증기의 발생을 억제(방제인력 전원)

   8. 우수로 유면의 양 끝에 모래주머니 및 흡착포 설치

   9. 공유수면으로 확산될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

   10. 방유제 내부에 누출된 화물에 대해서 바큠카로 회수

  

  3-2. 누출 확산 방지 대책

   1. 누출이 되고 있는 탱크 및 설비의 밸브를 차단한다.(누출원 차단이 어려우면 다른 저장탱크로 이고.)

   2. 부두에서 선박으로 입고 및 선적 작업 중 배관을 통해 누출되어 공유수면으로 확산될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덮어 유면의 확산을 방지.

   3. 외부 확산방지를 위해 방유제 밖 차단밸브를 차단하여 방유제 외부로 누출 방지.

   4. 외부 확산 방지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3,4형식 내화학복,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등) 및 현장에 비치된 비상방제함 

      물품을 활용.

   5. 화재사고 등의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 유면에 포소화전을 사용하여 포소화약제로 덮어 유증기 발생 억제. 

   6. 사업장 외부 우수로로 유입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누출이 확인된 유면의 양 끝에 모래주머니 및 흡착포로 방지.

4. 2차 오염 방지 대책

2차 오염

방지

차단방법 우수흐름도 및 최종말단 위치

  

가. 소방용수

   - 우수로 유면의 양 끝에 모래주머니 및 흡착포 설치  

     하여 외부유출 방지하고, 사용된 소방용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나. 오염물질 회수

   - 공유수면으로 확산될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

     착포를 덮어 유면 확산 방지하고 누출 화물 수거.

   - 누출된 화물은 바큠카로 회수 또는 계약된 폐기물수

     거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거차량으로 누출화물 수거.

   - 누출된 화물을 수거하여 폐기물 저장탱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 수습이 끝나고, 나머지 누출화물의 수거는 방제인력 

     투입하여 흡착포, 세척기 등으로 잔량 수거. 

   - 토양, 수질, 해양누출사고 발생 시에는 복원전문업체 

     또는 방제선 위탁 업체를 통해 사고복구 실시.



5. 사내외 비상대피 및 대피장소

  (3)대피장소 현황

대피장소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삼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삼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용인원: 약 540명 수용인원: 약 190명 수용인원: 약 540명 수용인원: 약 190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20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로 36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20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로 36 

기관연락처: 052-204-2132 기관연락처: 052-204-2132 기관연락처: 052-204-2132 기관연락처: 052-204-2132

거리: 약 10km 거리: 약 19km 거리: 약 10km 거리: 약 19km

(1) 사내집결지위치 (2) 대피장소

▪ 집결지: 제3터미널 정문 앞 비상대피소

  - 절차:  소량 및 상황에 따라 지정된 사내 비상대피장소로 이동

▪ 비상대피소:

  - 1차 대피장소: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2차 대피장소: 삼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 절차: 대량 및 영향범위 내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빨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 이동수단: 자기차량, 대중교통, 지자체/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



6. 응급의료 및 환자수송 계획

부상자

응급절차

및 필요사항

중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굿모닝병원

전화번호: 052-226-1100 전화번호: 052-250-7000 전화번호: 052-241-1114 전화번호: 052-259-9000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0 (신정동) 10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10

병상수: 400 병상수: 998 병상수: 607 병상수: 205

거리: 16km 거리: 21km 거리: 22km 거리: 16km

응급절차 및

환자수송계획

⓵ 사고발생/피해자 발생(화학물질 노출, 화재, 폭발, 끼임 등) → ⓶ 최초 발견자 육성 또는 무전기 등으로 출하실 전파(작업 중지권) → ⓷ 최소 2인 1조로 해당 사고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들것을 구비하여 피해자 구조 활동 실시 → 
⓸ 들것, 차량 등으로 피해자 구조하여 사고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송 → ⓹ 피해자 호흡상태, 신체 외부 피해 여부 등 상태 확인 → ⓺ 피해자 응급처치(질식): 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과 
출하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하여 전문의료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실시, 피해자 응급처치(누출, 화상): 즉시 많은 양의 물로 해당 부위 씻어주고, 다른 신체 부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부위를 
피해받지 않은 부위보다 낮게 하여 응급처치 실시(수압은 환자의 몸에 물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한다.) → ⓻ 전문의료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 ⓼ 전문의료인력 도착하면 환자 상태 설명 및 인계 → 
⓽ 사고조사팀 구성하여 조사 및 재발 방지 강구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①누출, 화재 시 소방서가 도착하면 현장 상황 인계한다.
 ②기타 유관업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문에서 사고 현장을 아내하여 소방서의 지시를 받는다.
 ③응급의료기관 도착 시, 신속히 환자를 인계하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다.
 ④언론기관이 도착하면 비상조치책임자 또는 비상통제팀장이 사고 상황을 설명한다.


